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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

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

1. 서설

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

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이 삭감되는데 이때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

기간동안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 납입할 때 부담금을 어떻게 산

정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관계 노동법령 ; 남녀고용평등법

제19조의3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)�

①� <생략>

②� <생략>

③� <생략>

④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� 제2조제6호에

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

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.

3.  관련 행정해석 ; 근로복지과-1689, 2013.05.15.

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｢근로기준법 시행령｣ 제2조에서는
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,� ｢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

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의3�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

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,

-�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,� 육아기 근로시간 단

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

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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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]� ÷�

[12� -� 육아휴직·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]

-�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·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

해야 할 것입니다.

4. 퇴직연금(DC형) 부담금 납입, 사례

1)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7.1. ~ 12.31(6개월)까지 사용한 경우

   ; [1.1. ~ 6.30. 까지 지급한 임금총액] ÷ [12 - 6]

2)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.1. ~ 12.31(12개월)까지 사용한 경우

  ;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금액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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